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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본인은 대출이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제38조 1항 및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래 위임 절차에 동의하며 그에 따르는 법적 분

쟁 등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대리인

(위임받는자)

기관명 ㈜하나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위임내용

†위임인의 기존대출정보(개설기관명, 대출식별번호, 대출종류, 약정금액 등)를 열람청구하는 행위

†위임인의 상환희망대출의 상환정보(상환가능여부, 상환금액, 상환계좌 등)를 열람청구하는 행위

†위임인의 상환희망 대출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

†위임인의 해당 대출의 상환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

본인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년            월            일

위임자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출정보 열람청구 및 상환 위임장
(대출이동서비스)


